
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 구 결의안 심사보고

  1. 심사경과

    가. 제안일자 : 2005.  7. 12

    나. 제 안 자 : 정 태 의원 등 28인

    다. 상정  심사․의결

       ○ 상   정 : 2005. 7. 13(제120회 제1차 의회운 원회)

       ○ 의   결 : 2005. 7. 13(제120회 제1차 의회운 원회)

  2 .  제 안 설명요지

    가. 제안설명자 : 정 태 의원

    나. 제안이유

      ○ 국회는 2005년 6월30일 기 의원 정당공천제  선거구제 

도입, 기 의원 정수 폭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

 선거부정방지법을 정치  야합으로 통과 시켰음.

      ○ 이는 국민  공론과 합의 없이 15년 지방자치의 역사를 부

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지방의

원을 정치권의 시녀로 락시켜 지방의회를 장악하려는 음

모이자 국민에 한 노골  기만행 임.

     ○ 이에 부천시의회는 지방자치를 하고 앙 속구조를 심

화시키는 기 의원 정당공천제, 선거구제 도입, 기 의원 정

원감축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구하며, 철되지 않을 경우 

국의 지방의회 등  국민과 함께 공동 투쟁해 나갈 것을 

천명함.



    다. 주요골자

     ○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앙 속구조를 심화시키는 ‘기 의원 

정당공천제’ 극 반

     ○ 기 의원과 역의원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과다한 선거비

용만 래하는 ‘기 의원 선거구제’ 극 반

     ○ 정당구조에 묶여 자기 몸집만 키우는 국회의원, 역의원의 

합리  정원감축 없이 힘없는 기 의원만 감축시키는 ‘기 의

원 정원 감축’ 극 반

     ○ 국민  공론과 합의 없이 당리당략에 이 멀어 국민을 기만

하고 지방자치 15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공직선거  선거부

정방지법의 즉각 인 철회를 강력히 구 함.

  3 .  토론 요지

     가. 찬성토론 : 없 음

     나. 반 토론 : 없 음 

  4.  심사결 과 :  원 안 의 결

  5 .  소수 의 견요지

    ○  없     음

  6 .  기 타 필요한  사항

    ○  없     음



의안

번호
제416호 제안년월일 : 2005년 7월 12일

의결

년월일

2005. 7. 15

(제120회)
제  안  자 : 정영태 의원 등 28인

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촉구 결의안

1. 주  문

  부천시의회 의원은 기 의원 정당공천제  선거구제 도입, 기

의원 폭 감축을 반 하며 즉각 철회  폐지를 구한다. 

2. 제안이유

○ 국회는 2005년 6월 30일 기 의원 정당공천제  선거구제 도입, 

기 의원 정수 폭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 선거부정

방지법을 정치  야합으로 통과시켰음.

○ 이는 국민  공론과 합의 없이 지난 15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부정

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을 정

치권의 시녀로 락시켜 지방사회를 장악하려는 음모이자 국민에 

한 노골  기만행 임

○ 이에 부천시의회는 지방자치를 하고 앙 속구조를 심화시

키는 기 의원 정당공천제 실시, 선거구제 도입, 기 의원 정원 

감축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구하며 철되지 않을 경우 국의 

지방의회 등  국민과 함께 공동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함



3. 주요골자

○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지방의원의 앙 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

의원 정당공천제 극 반

○ 기 의원과 역의원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과다한 선거비용만 

래하는 기 의원 선거구제 극 반

○ 정당구조에 묶여 자기 몸집만 키우는 국회의원, 역의원의 합리  

정원 감축 없이 힘없는 기 의원만 감축시키는 기 의원 정원 감

축 극 반

○ 국민  공론과 합의 없이 당리당략에 이 멀어 국민을 기만하고 

지방자치 15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공직선거  선거부정방지법의 

즉각 인 철회를 강력히 구함.

4. 붙임 :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 구 결의문안



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 구 결의문

  2005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  선거부정방지

법은 기 의원의 정당공천제 면실시, 선거구제 도입, 정원의 폭 

감축 등 지방분권, 지방자치의 본질을 도시키고 지방자치제도의 근

간을 뿌리 채 뽑아버린 폭거이자 우리나라 지방자치 15년 역사를 유

린한 국회의 쿠데타이다. 

  집권여당은 불과 얼마 까지만 해도 기 자치단체장까지 정당공천

을 배제하겠다는 당론을 펼쳐왔다. 그런데 하루아침에 당리당략에 의

해 기 의원까지 면 인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

것은 국민  공론과 합의 없이 지난 15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일순간

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어 버린 앙정치권의 만행으로밖에 볼 수 

없다.

  국회가 기 의원정당공천제를 면실시하기로 한 것은 풀뿌리 민주

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기 의원을 정치권의 시녀로 락시

켜 지방의회를 장악하려는 정치 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기 의

원 유 제라는 당근으로 장하여 정당공천제 등의 개악을 물타기하

려는 치졸한 정치  기만술에 불과하다.

  개악된 공직선거  선거부정방지법은 기 의원마  앙정치권에 

정당의 이름으로  세우기를 하고 돈 많은 지방재력가들만의 리그

으로 락시켜 건강한 신인정치인의 진출을 근본 으로 가로막는 악

법 에 악법이다.  

  앙정치권에 지방이 휘둘려서는 결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

로 이루어질 수 없다. 정당공천을 제로 한 선거구제 실시는 힘센 

정당기리 나눠 먹기 하겠다는 속셈이며 지방의 실을 무시한 것으로 



풀뿌리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음모이자 국민에 한 노골  기만행

이다.

 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86만 부천시민을 표하여 30년 만에 

부활되어 피와 땀으로 가꾸어 온 지방자치 15년의 역사를 올바르게 

세우고 지켜 나가기 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. 

하나, 부천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앙 속구조를 심화

시키는 기 의원 정당공천제를 극 반 한다.

 

하나, 부천시의회 의원은 기 의원과 역의원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

고 과다한 선거비용만 래하는 기 의원 선거구제를 극 

반 한다. 

하나, 부천시의회 의원은 정당구조에 묶여 자기 몸집만 키우는 국회의

원, 역의원의 합리  정원 감축 없이 지방자치의 미세 인 

기 의원만을 감축시키는 기 의원 정원 감축을 극 반 한다. 

  이와 같이 부천시의회 의원은 국민  공론과 합의 없이 당리당략에

이 멀어 국민을 기만하고 지방자치 15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기 의

원 정당공천제, 선거구제, 정원 감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

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철되지 않을 경우 부천시의회 의원은 국의 

지방의회는 물론 올바른 정치개 을 바라는 시민, 사회단체 등 모든 

국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국회의 음모에 맞서 공동

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. 

2005.  7.  15

부천시의회 의원 일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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